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뉴욕주 특별 투표 신청서 
정자체로 작성해 주세요. 

1. 올해 다음 선거에 사용   예비 선거  총선거  보궐 선거 (한 가지만 선택) 

  

2. 
성 

 

 이름 
 

 중간 이름 첫 

글자 

 이름 뒤 호칭 

        

3. 거주지 주소(주거지) 도로명 

________/________/_________ 
 4. 거주지 소재 카운티 

 
   

 

5. 거주지 주소(주거지) 도로명 

 

동·호수 시  주 

뉴욕 

우편 번호 

 

6a. 본인은 이 카운티에 등록된 유권자(예비 선거의 경우 등재 유권자)이며, 다음의 이유로 

지정된 투표소에서 직접 투표할 수 없습니다: 

 선거법 제11-300조: 종교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물에 위치한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것은 본인의 

종교적 신념에 어긋납니다. (선거일 일주일(1주일) 전부터 선거일 당일 투표 마감 시각 전까지 직접 투표해야 합니다.) 

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본인에게 직접 교부해 주세요. (모든 특별 투표 유형에 이용 가능한 교부 방법) 

 

 

6b. 본인은 이 카운티에 등록된 유권자(예비 선거의 경우 등재 유권자)이며, 다음의 이유로 지정된 
투표소에서 직접 투표할 수 없습니다: 

 선거법 제11-302조: 선거관리위원회 직원, 선거 감독관, 투표소 직원, 선거 진행 담당자, 
투표 집계기 관리인/기술자로서의 본인 업무로 인해 다른 곳에 있어야 합니다. (선거일 당일 투표 마감 

시각까지 투표하고 투표용지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전달해야 합니다.) 

 선거법 제11-306조: 본인은 가정 폭력의 피해자이며, 그와 같은 폭력으로 인해 거주지를 
떠났으며, 나아가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·가구 구성원에게 신체적 또는 정서적 피해가 가해질 
수 있다는 위협으로 인해 특별 투표를 하고자 함을 선서 또는 확인합니다. 
(직접 반환하는 투표용지는 선거일 당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도착해야 합니다. 우편으로 반환되는 투표용지는 선거일 당일까지 우편 
소인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.) 

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본인에게 직접 교부해 주세요. (모든 특별 투표 유형에 이용 가능한 교부 방법) 

 우편으로 전달해 주세요. (우편 주소를 기재하세요. 우편 전달은 투표소 직원 및 가정폭력 피해자 대상 특별 

투표용지에만 적용됩니다.)  
도로 주소 동·호수. 시 주 우편 번호 

 

아래에 신청자 서명 필수 

7 
  날짜  / /  
유권자 서명 또는 표시 

 

  날짜  / /  
대리 기표인 서명 

 

  

대리 기표인 주소 

 

 

위원회 전용: 

타운/시/워드/선거구: 

 

등록번호:   

당:  

등재:  




